
당신의 ‘끼니’는 안녕하신가요?
드라마 <일타 스캔들> 속 섭식장애

글 편집실

“밥은 먹고 다니니?”, “식사하셨어요?” 우리가 흔하게 

주고받는 인사말에는 끼니의 마땅함과 소중함이 동

시에 담겨있다. 하지만 이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 매

번 어려운 사람이 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

입 수학 강사이자, 학원 수강 신청이 첫 번째로 마감

되는 ‘일타 강사’ 최치열이다. 현장 강의뿐 아니라 인

터넷 강의, 출판, 광고 등을 통해 연평균 1조 원의 경

제적 가치를 창출한다지만, 정작 그는 한 끼 식사조차 

제대로 누리지 못한다. 빼곡한 일정은 좀처럼 식사할 

겨를을 주지 않으며 ‘살기 위해’ 겨우 짬을 내 식사를 

하면 그나마 다 토하고 만다. 

최치열의 먹고 토하는 습관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

과 제자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 기인한다. 이처럼 

정신적 문제로 인한 음식 섭취 질환을 ‘섭식장애’라

고 하며,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적 요인은 매우 다

양하다. 섭식장애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신경성 식욕

부진증인 거식증과 신경성 대식증인 폭식증이 있다. 

거식증은 음식 섭취를 극단적으로 거부해 체중이 정

상 체중에서 15%, 심하면 40%까지 밑도는 상태를 

말한다. 폭식증은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비상식

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후 의도적으로 구토

와 설사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. 거식증과 폭식증

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모두 지속적인 영양

실조를 동반하게 된다. 장기적 영양실조는 뇌 기능 장

애, 부정맥,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

은 물론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. 섭

식장애 증상 발현 후 5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

률이 80%, 15년 이상 방치하면 회복률이 20% 이하

로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필

수다. 

출처 : 보건복지부

전국 45개 상급 종합병원 중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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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에도 ‘남행선’이 필요할 때

섭식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조기 치료를 어렵게 

하는 요소다. 섭식장애를 다이어트의 잘못된 방식으로 

치부하거나, 언제든 개인의 의지대로 개선이 가능한 식

습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. 물론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

은 환자가 2016년 7,647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 

9,467명까지 증가했지만, 다른 정신 질환(2020년 기

준 우울증 831,721명, 수면장애 656,391명)에 비한다

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. 섭식장애를 앓는 사람이 상대

적으로 적다기보다는 환자는 내원을 꺼리고, 섭식장애 

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. 전국 

45개의 전국 종합병원 중 섭식장애 치료가 가능한 병

원은 15개로, 그마저도 5개 병원은 소아·청소년만을 대

상으로 진료하고 있다. 결과적으로 성인 섭식장애 환자

가 치료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은 10개밖에 없다. 실손 

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치료 장벽을 높

게 하는 요소다(우울증은 2016년, 불면증은 2018년부

터 급여 질병으로 실손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). 

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‘치

열’한 삶을 이어간다. 삶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와 

갈등은 한 끼 넘기기를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다. 섭

식장애는 그 누군가의 잘못된 식습관이 아니라 우리 

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질병임을 인식해야 

할 때다. 많은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온전한 

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져야 한

다. ‘남행선’의 관심과 사랑으로 ‘최치열’의 섭식장애

가 치료된 것처럼 말이다. 

 진료 인원(명)      진료비(백만원)

2016~2020년 섭식장애 진료 인원 및 진료비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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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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